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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LONews 한국어본 

2023 년 6 월호(K286) 

 

K230531Y2 

K230502Y2 

01 「권리 불요구선언 심사기준」 수정 공표, 202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1)은 2023 년 5 월 31 일자로 상표의 「권리 불요구 

선언의 심사기준」2) 개정을 공표하고 202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권리 불요구 선언 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 

인터넷 판매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상표의 

표현형식이나 사용형태도 다양해져서 상표에 대해 「상표권 범위에 의문이 

생길 우려」 여부 판단은 실무상 인정이 쉽지 않았고 2022 년 9 월 1 일자 

시행된 「상표 식별성 심사기준」의 수정에 대응하여 「권리 불요구 선언 

심사기준」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금회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표 도안에서의 식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상표권 범위에 의문이 

생길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 도안에서 식별성이 없는 부분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이지만 출원인이 창조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문자의 조합으로 출원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상표 

도안에서 해당 부분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비자나 경쟁 동업자에게 의문이 생기기 쉬운 때,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하여야 한다. 

2. 설명적 문자 및 보통명칭 이외의 기타 식별성이 없는 표장, 예를 

들어 성씨, 표어, 숙어, 유행어 등의 기술적이지 않은 문자로써 

사업자가 통상 즐겨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권리을 취득하고 싶어할 

경우, 이들 표장에 식별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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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하여야 한다. 

3. 둘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 제품모델 번호, 기호 등으로써 식별성이 

없다는 판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명확하고 (예를 들면 규격, 

수량, 시간, 연대 등) 업계에서 관용되어 상표권의 범위에 의문이 

생길 우려는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 요구 대상외가 된다 

4. 식별성이 없는 부분이 도안 안에 표시되는 위치, 글씨체의 크기 

또는 차지하는 비율이 출원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하고 싶은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표 도안에서의 식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유달리 확대하거나 두드러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문자 또는 도형이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하여야 한다. 

(2)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1. 도안에서의 식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당국이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할 필요가 없는 예시사항」으로써 공고한 것은 상표권의 

범위에 의문이 생길 우려가 없고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2. 심사에서 식별성이 없는 부분이 이미 동업자 또는 대중이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서술하는 데 통상 사용하고 있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상표권자 및 동업자 모두 상표권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사실증거가 충분하다면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3) 숫자, 표어, 숙어, 유행어등 식별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권리 불요구 

선언의 필요 여부 판단 원칙을 추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관용되고 있는 기복 (祈福)이나 

선전광고를 위한 용어 또는 숫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그 용어 또는 

숫자의 전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비자 및 경쟁 

동업자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권리 불요구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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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명, 도메인명 또는 서술적 도안 등과 같은 상업상에 기재되는 

순수한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의 일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 등록출원시 상표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삭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도 추가하였다. (2023.05) 

 

역주: 

1) 한국 특허청 상당 

2) 중국어 원문 「聲明不專用審查基準」을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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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만경찰, 처음으로 부정시청 앱을 검거, 불법복제 앱의 시장가치는 

18 억 신대만달러에 달했다 

 

대만 경찰청 1) 보안경찰 제 2 총대(總隊) 형사경찰 대대는 얼마전 이란(宜蘭) 

타이중(台中) 등에서 린(林)모씨 등 4 명이 불법시청 응용소프트웨어(앱)2)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다른 사람이 불법 전송한 동영상의 신호를 절취해 상기 

앱을 통해 앱 이용자에게 불법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검거했다. 이는 

「해적판 속 해적판」3)으로 불법시청 앱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도 처음이며 그 피해액은 시가 18 억 신대만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린(林)모 씨 등 4 명은 불법셋탑박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불법시청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한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는 불법셋탑박스의 5 분의 1 도 안되는 아주 값싼 가격이었고, 

게다가 설치가 쉽다는 점이 큰 이점이 있었다. 린(林)씨 등 4 명은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해 이익을 챙겼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은 다른 불법업체의 시청 기기에서 동영상 신호를 절취해 암호를 

해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대만내 둥썬(東森)TV 등 15 개 언론사와 일본 

TBS 등 5 대 방송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들 매체는 「중화민국 

위성방송 사업 상업동업조합」4)과 일본 「일반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 (약칭, CODA)」5) 등에 고발장을 위임해 대만 이란 (宜蘭) 지방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서버, NAS 본체,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 라우터, 디지털 

셋탑박스 등 하드웨어 증거물품 총 62 점을 압수했다. 피해액은 시가 

18 억 1000 여만 신대만달러에 이르며 린 (林)씨 등 4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해 조사하고 있다. (2023.05) 

 

역주: 

1) 정식명칭은 內政部警政署, 한국 경찰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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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소프트웨어 (Application Software)를 지칭하며, 여기선 약칭으로 

앱으로 표기한다. 

3) 원표현은 「盜版中的盜版」, 해적판중의 해적판이고, 그 뜻은 불법 판권을 

가진 동영상을 다시 불법으로 절취하였음을 이른다. 

4) 중국어 명칭은, 「中華民國衛星廣播電視事業商業同業公會」 

5) 일본어 명칭은, 「一般社団法人 コ ン テ ン ツ 海外流通促進機構（약칭, 

CODA）」 

 


